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시행 2022. 10. 18.] [고
용노동부령 제367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개정 규칙은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,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ㆍ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

설하였으며,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독성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였습니

다.

한편, 개정 규칙은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인양작업을 할 때 충족 및 준수해야 할 조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고, 고

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

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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